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조합)가

사업의 주체이며 사업계획수립 등 전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시된 조합원 추정분담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향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의 대행 등이 가능하며
무자격 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문제 발생 시 모든 피해는 주민(조합원)이 받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 가능
※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이후에는 철회 불가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상담, 사업성분석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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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선정


